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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 사업 
<유형②:사후매칭> 예산 작성 방법 FAQ

2025. 1. 6.(월) /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

  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가 추진하는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

사업 공모 <유형② 사후 매칭 방식: 공연장 대상>의 접수기간을 연장합니다. 이와 관련

하여 예산 작성 방법 주요 사항에 대해 FAQ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오니, 지원신청서

를 작성하기 전 FAQ를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 변경 전 변경 후

공모기간 연장 ‘24.12.23.(월) 9:00 ~ ’25.1.6.(월) 18:00 ‘24.12.23.(월) 9:00 ~ ’25.1.9.(목) 18:00

Ｉ. 주요 사항

Q1. 자부담금 책정 시, 지원결정액의 10%~30%를 책정하면 되나요?

→ 그렇지 않습니다. 공연장은 총 사업비(자부담금+국고보조금)의 10%~30%을 자부담금

으로 책정해야 합니다.  

   * 총 사업비(100%) = 자부담금 10~30% + 국고보조금 70~90%

 예) 지원결정액 50,000,000원인 무용A 신청 시, 자부담금 5,560,000원 책정

[참고] 장르별 자부담 비율
자부담 비율 30% 10%

장르 뮤지컬 무용, 연극, 음악, 전통

Q2. 공연단체에 지급하는 공연단체 대상 공연 용역비는 국고보조금으로만 편성

해야 하나요?

→ 그렇지 않습니다. 공연단체 대상 공연 용역비는 ‘사후매칭을 위한 공연단체 최종 
선정 결과(2024.12.20.공시) 내 지원결정액(이하 지원결정액)’ 만큼 자부담금과 국고보
조금으로 공동편성할 수 있습니다. 

   단, 총 사업비 내 지원결정액만큼의 국고보조금은 편성·신청하셔야 합니다.

   * 3페이지 [II. 작성 예시 참고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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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. 지원결정액을 초과하여 공연단체 대상 공연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? 

→ 그렇지 않습니다. 공연장이 공연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용역비의 최대금액은 

‘지원결정액’입니다. 

Q4. 총 사업비(자부담금+국고보조금) 전액을 공연단체 대상 공연 용역비로만 

편성해도 되나요?

→ 그렇지 않습니다. 공연단체 대상 공연 용역비 외에도 본 사업에서 필수로 지정한 

‘회계검증수수료’ 등을 편성하셔야 합니다. 

   더불어 홍보마케팅을 위한 홍보마케팅비·홍보대행용역비, 고객만족도조사 용역비, 

부대행사 용역비 등 공연이 지역 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예산 책정을 

권장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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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작성 예시

[지원결정액 32,000,000원(2일 2회 기준) 음악 공연의 예산 편성]

ㅇ 재원 조성계획 

구   분 금 액 비율(%) 확정 여부

자부담금
 신청주체(공연장) 자체부담금 14,900,000 32% 확정
 후원금, 투자금 등 0 00.0% 미확정

보 조 금  국고보조금(문화체육관광부) 32,000,000 68% 확정
합계 46,900,000 100.0%

ㅇ (가능) 집행계획 예시 1)

ㅇ (가능) 집행계획 예시 2)

목 세목 세부
항목 산출근거

총사업비(원)

자부담(A) 보조금(B) 합계(A+B)

운
영
비

일반
수용비

홍보비

ㅇ 프로그램북 제작비 
 - 2,900,000원x1식= 2,900,000원
ㅇ 현수막 제작비
 - 500,000원x6식=3,000,000원

5,900,000 5,900,000

회계검증
수수료

ㅇ 수수료
 - 2,000,000x1식=2,000,000원 2,000,000 2,000,000

일반
용역비 대행용역비

ㅇ 공연단체 대상 공연 용역비 (2일 2회)
 -32,000,000원x1식=32,000,000원 32,000,000 32,000,000

ㅇ 고객만족도조사 용역비
 - 2,000,000x1식=2,000,000원
ㅇ 부대행사 용역비
 - 5,000,000x1식=5,000,000원

7,000,000 7,000,000

 합계 14,900,000 32,000,000 46,900,000

목 세목 세부
항목 산출근거

총사업비(원)
자부담(A) 보조금(B) 합계(A+B)

운
영
비

일반
수용비

홍보비

ㅇ 프로그램북 제작비 
 - 2,900,000원x1식= 2,900,000원
ㅇ 현수막 제작비
 - 500,000원x6식=3,000,000원

5,900,000 5,900,000

회계검증
수수료

ㅇ 수수료
 - 2,000,000x1식=2,000,000원 2,000,000 2,000,000

일반
용역비 대행용역비

ㅇ 공연단체 대상 공연 용역비 (2일 2회)
 - 32,000,000원x1식=32,000,000원 2,000,000 30,000,000 32,000,000

ㅇ 고객만족도조사 용역비
 - 2,000,000x1식=2,000,000원
ㅇ 부대행사 용역비
 - 5,000,000x1식=5,000,000원

5,000,000 2,000,000 7,000,000

 합계 14,900,000 32,000,000 46,90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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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(불가능) 집행계획 예시 1)
- 공연단체 대상 공연 용역비로만 총 사업비 편성 불가

- 지원결정액만큼의 국고보조금 편성 필수

ㅇ (불가능) 집행계획 예시 2)
- 지원결정액을 초과하는 공연단체 대상 공연 용역비 편성 불가

목 세목 세부
항목 산출근거

총사업비(원)
자부담(A) 보조금(B) 합계(A+B)

운
영
비

일반
수용비

홍보비

ㅇ 프로그램북 제작비 
 - 000,000x1식=0,000,000원
ㅇ 현수막 제작비
 - 000,000x1식=0,000,000원

0 0

회계검증
수수료

ㅇ 수수료
 - 000,000x1식=0,000,000원 0 0

일반
용역비 대행용역비

ㅇ 공연단체 대상 공연 용역비 (2일 2회)
 - 32,000,000원x1식=32,000,000원 5,000,000 27,000,000 32,000,000

ㅇ 고객만족도조사 용역비
 - 000,000x1식=0,000,000원
ㅇ 부대행사 용역비
 - 000,000x1식=0,000,000원

0 0

 합계 5,000,000 27,000,000 32,000,000

목 세목 세부
항목 산출근거

총사업비(원)
자부담(A) 보조금(B) 합계(A+B)

운
영
비

일반
수용비

홍보비 ㅇ 프로그램북 제작비 
 - 2,900,000원x1식= 2,900,000원 2,900,000 2,900,000

회계검증
수수료

ㅇ 수수료
 - 2,000,000x1식=2,000,000원 2,000,000 2,000,000

일반
용역비 대행용역비

ㅇ 공연단체 대상 공연 용역비 (2일 2회)
 - 37,000,000원x1식=37,000,000원 5,000,000 32,000,000 37,000,000

ㅇ 부대행사 용역비
 - 5,000,000x1식=5,000,000원 5,000,000 5,000,000

 합계 14,900,000 32,000,000 46,900,000


